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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허 법 원

제 3 부

결

사       건 2017허6453  등 효(상)

원       고 주식회사 장 산업

       고 A

변  종 결 2017. 11. 29.

 결  고 2017. 12. 15.

주 문

1. 원고  청구를 각 다. 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 다. 

청 구 취 지

특허심 원이 2017. 8. 17. 2016당2728  사건에 여  심결  스 등 번  

216436  스  지 스업  가구도매업, 료 계 구 매 행업, 침구

매알 업에  부분  취소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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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유

1. 기초사실 

 가. 이 사건 심결  경

  1) 원고는 고를 상  특허심 원에 아래 나.항 재 고  등 스 (이  

그 장만  ‘이 사건 등 스 ’라 다)는 아래 다.항 재 원고  등 스  

들  사용상 1)  사 거나, 원고  지  국내 요자들 사이에  인식 어 

있는 아래 다  3)항 재 사용상 에 체  경  신용에 단편승 는 부  

목 에  출원 어 등  것이므 , 구 상 법(2016. 2. 29. 법  14033  개

  것, 이  같다) 7조 1항 7, 9, 11, 12  해당 여 그 등 이 효  

어야 다고 주장 다. 

  2) 특허심 원  이를 2016당2728  심리  다  2017. 8. 7. 이 사건 등 스

는 등 스 들  사용상  장면에  사 지 않다고 단 여 원고  

청구를 각 는 심결(이 , ‘이 사건 심결’이라 다)  다. 

 나. 이 사건 등 스  

  1) 등록번호/ 출원일/ 등록일: 스 등  216436 /2009. 10. 20./2011. 9. 2.

  2) 표장:   

  3) 지정서비스업: 스업  구분 35  인  통  고업  상업 보

스업, 경 리  마  분야에  상담업, 사업  마 에  보 공 는 

1) 원고는  심 단계에 는 이 사건 등 스 가 ‘ ’, ‘ ’이라는 등

스 나 등 상  동일· 사 다는 주장도 개진 나, 이 사건에 이르러 는 이를 주장 지 

않고 있다. 



- 3 -

조사업, 업 보  회계자 업, 인  통  고업  상업 보 스업, 가구 도

매업, 침구 매알 업 등(상  내용  별지 재  같다)

  4) 서비스표권자: 고

 다. 등 스   사용상

  1) 선등록서비스표 1

    가) 등 번 /출원일/등 일: 스 등  185948 /2006. 11. 29./2009. 6. 4.

    나) 장: 

    다) 지 스업: 상품 구분 35   매트리스 매 행업, 매 행업, 

쿠 매 행업, 료 계 구 매 행업, 료 계 구 매알 업, 료 매 행

업, 료 매알 업, 라인쇼 몰  이용  료 계 구 매 행업, 라인쇼

몰  이용  료 계 구 매알 업, 라인쇼 몰  이용  료 매 행업 등

    라) 권리자 : 원고

  2) 선등록서비스표 2

   가) 등 번 /출원일/등 일: 스 등  157888 /2006. 1. 20./2007. 12. 13. 

   나) 장: 

   다) 지 스업: 스업  구분 35  가구 매 행업, 가구 매알 업, 

인 쇼 몰  이용  건강침  매 행업, 가구  매 행 체인 경 업, 가 용 

열용품  매 행 체인 경 업, 건강침  매 행 체인 경 업 등

    라) 권리자: 원고

   3) 선사용상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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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) 장: 장 돌침

    나) 사용상품: 돌침

  [인  근거]  갑 1, 2, 17 증  각 재, 변  체  취지 

2. 원고 주장의 요지 

 가. 이 사건 등 스 는 ‘고 ’과 ‘장 ’  분리인식   있고, 이 사건 등

스  사용상 , 등 스 들  모  ‘장 ’ 부분만  인식   있 므  

그 장면에  사 다. 

 나. 사용상 는 국내에  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  장  시 는 것  

인식 어 있는데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가구도매업, 료 계 구 

매 행업, 침구 매알 업  사용상 가 사용  ‘돌침 ’  사 거나 이  경

 견 계가 인 므 , 이 사건 등 스    지 스업 부분  사용

상  출처  인· 동  일  요자를 만  염 가 있는 스  구 상

법 7조 1항 11 에 해당 다. 

 다. 이 사건 등 스   지 스업과 등 스 들  지 스업  

동일· 사 므  이 사건 등 스 는 구 상 법 7조 1항 7 에 해당 다. 

 라. 라  이 사건 등 스    지 스업 부분  효  어야 함에도 

그  달리 단  이 사건 심결  법 므  취소 어야 다. 

3. 이 법원의 판단  

 가.  법리 

  1) 어떤 상 가 구 상 법 7조 1항 11 에  규 고 있는 요자를 만  

염 가 있는 상 에 해당 면, 등 상 나 지 상품과 는 사용상 나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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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이 드시 명 여야  요 지는 없지만, 국내 요자에게 상 나 상품이라고 

면 곧 특 인  상 나 상품이라고 인식   있  도 는 알  있어야 다. 

이러  경우 사용상  동일· 사  상 가 사용상품과 동일· 사  상품에 사용

고 있거나, 는 어떤 상 가 사용상  동일· 사 고, 사용상  구체 인 사

용실태나 양 상 가 사용 는 상품 사이  경 인 견  도 타 일 인 거래

실  등에 추어, 상 가 사용상  사용상품과 동일· 사  상품에 사용  경우에 

못지않  도  사용상  권리자에 여 사용 고 있다고 인  만  특별  

사 이 있어야만 요자  여  출처  인· 동  일  요자를 만  염 가 

있다고 볼  있다( 법원 2017. 1. 12. 고 2014후1921 결 등 참조). 

  2)  이상  자 는 도  조합  이루어진 결합상 는 그 구  부분 체  

외 , 칭,   상  사 여부를 단 는 것이 원 이나, 상  에

 일  요자에게 그 상 에  인상  심어주거나 억·연상  게 함 써 그 

부분만  독립 여 상품  출처 시 능  행 는 부분, 즉 요부가 있는 경우 

 체 찰  결  도  해 는 요부를 가지고 상  사 여부를 ·

단 는 것이 요 다. 상 에  요부는 다른 구  부분과 상 없이 그 부분만  

일  요자에게 드러지게 인식 는 독자 인 식별  에 다른 상  사 여부

를 단    상이 는 것이므 , 상 에  요부가 존재 는 경우에는 그 

부분이 분리 찰이 는지를 질 요 없이 요부만  함 써 상  사 여

부를 단   있다. 그리고 상  구 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· 명 거

나 일  요자에게 강  인상  주는 부분인지, 체 상 에  높   차지 는 

부분인지 등  요소를  보 , 여 에 다른 구  부분과  상 인 식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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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등 스 등 스  1 등 스  2 사용상

이나 그  결합상태  도, 지 상품과  계, 거래실  등 지 종합  고

여 단 여야 다( 법원 2017. 2. 9. 고 2015후1690 결 등 참조). 

  편, 상  사 여부는 그 외 · 칭   객 · 체 ·이격  찰

여 그 지 상품  거래에  일  요자나 거래자가 상 에 여 느끼는 직  인

식   여 그 상품  출처에 여 인· 동  일 키게  우 가 있는지 

여부에 라 단 여야 므 , 는 상  사이에 사  부분이 있다고 라

도 당해 상품  러싼 일 인 거래실  즉, 시장  질, 요자  재 이나 지식, 

주  도, 가인지 여부, 연 , 별, 당해 상품  속 과 거래 법, 거래장소, 사

후 리 여부, 상  존  사용상황, 상  주지 도  당해 상품과  계, 

요자  일상 언어생  등  종합 · 체  고 여 그 부분만  분리인식  가

능 이 희 거나 체  찰   명 히 출처  동    있는 경우에

는 사상 라고   없다( 법원 2006. 8. 25. 고 2005후2908 결, 법원 2011. 

12. 27. 고 2010다20778 결 등 참조). 

  3)  법리들  스 에 여 도 마찬가지  용 다. 

 나. 구체  단  

  1) 이 사건 등 스 가 7조 1항 7 에 해당 거나 11 에 해당  

해 는 상이 는 장들이  동일 는 사 여야 므 ,  이 에 

여 살펴본다.

  2)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의 전체적 대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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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돌침대

  이 사건 등 스 를 등 스 들과 사용상  체  여 보

면, 외 , 칭  면에  사 지 않  명 다. 

  3)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‘장수’만으로 인식될 것인지 여부 

   원고는 이 사건 등 스  ‘고 장 ’는 ‘장 ’ 부분만  인식   있다고 주

장 다. 

   살 건 , 갑 3 내지 14 증  각 재에 면, 사용 장인 ‘장 돌침 ’는 

국내  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 원고  지  상당  도  알  있는 사실

 인   있다. 

  그런데, ‘고 장 ’는    짧  단어이므  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

굳이 여  칭 거나 인식  것  보이지는 않는 , 이 사건 등 스 는 ‘고

’과 ‘장 ’ 부분이 결합  자상 인데, ‘고 ’  ① 헐거나 낡  건, ② 떡에 히

거나 뿌리는 가루, ③  뒷부분 등  다양  사  미를 가지고, ‘장 ’는 ㉠ 장

사 는 사람, ㉡ 래 삶, ㉢ 군사를 거느리는 우 리, ㉣ 라북도 지역  지명 등 

여러 사  미를 가지는 용어임  알  있 나, ‘고 장 ’는 ‘헐거나 낡  건  

사는 사람’  미를 가지는 국어사 에 등재  단어 , ‘고 ’과 ‘장 ’  결합  

인해 독자 인 미가 만들어진 것  볼  있는 , 이 사건 등 스   ‘고

’과 ‘장 ’는 특별  장식이나 색 이 부가 거나 도안 지 아니  평이  식

 병 어 있고, ‘장 ’ 부분  ‘고 장 ’  끝    앞부분에 해 요

자나 거래자  주목도가 높지 않아 ‘장 ’ 부분이 드러지게 인식  것  보이지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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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는  등  종합 여 보면,  ‘장 돌침 ’가 원고  지  상당  도  알

 있  감안 다고 라도, 이 사건 등 스  요자가 거래자들이 이 

사건 등 스 를 ‘장 ’만  인식  가능  희 다고 이 다. 라  원

고   주장  아들일  없다. 

    등 스 들과 사용상   ‘장 ’ 부분  그 지 스업이나 사용상

품이 돌침 , 건강침   업종이라는 특징  가지고 있 므  ‘ 래 삶’  미

  것  보이는데, 이 사건 등 스  ‘장 ’ 부분이 그러  미  

 것  보이지는 않 므 (원고 역시 이  인 고 있다. 이 사건 1회 변

조  참조), 이 사건 등 스 는 등 스 들과 사용상  면에 도 

사 지 않다. 라  이러  사  종합 면, 이 사건 등 스 는 등 스

들  사용상  장면에  사 지 않다고 이 타당 다. 

  4) 종합

   그러므  이 사건 등 스  사용상 , 등 스 들  그 장이 사

지 않 므  나 지 에 여  나아가 살  요 없이 이 사건 등 스 는 

구 상 법 7조 1항 7  는 11 에 해당 다고   없다. 라  이  결

 같이 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 는 법이 있다고   없다.  

4. 결론 

  그 다면, 이 사건 심결   지 스업 부분  취소를 구 는 원고  이 사건 

청구는 이  없 므  이를 각  여 주 과 같이 결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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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장      사

            사 진

            사 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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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

 스업  구분 35  인  통  고업  상업 보 스업, 경 리  

마   분야에  상담업, 사업  마 에  보 공 는 조사업, 업 보 

 회계자 업, 업  사 (clerical ) 스업, 간행 고업, 고 는 매 진

시범업, 고  상업 인 보   포업, 고공간  고  임 업, 고공간  

시간  임  는 매업, 고 획업, 고 행업, 고목  진열 스업, 고 작

업, 고 출 업, 고  작  업데이 업, 고 포업, 고 작 업, 고

출   업데이 업, 고 출 업, 고알 업, 고자료 여업, 고자료업데이 업, 

고장 임 업, 고장소임 업, 고 보 공업, 고지 포업, 고컨 업, 고탑

에  고업, 고 임 업, 구(氣球)를  이용  고업, 업마 상담업, 업

보업, 라 고업, 마 상담업, 마 스업, 마 연구업, 마 략연

구업, 통신 고업, 고업, 벽보부착업, 상업  는 고목   역 람회조

직업, 상업  는 고목  시회조직업, 상품견본 포업, 상품 시업, 샌드 맨 

고  이용  고업, 보업, 소매목  통신매체상  상품 시업, 쇼 도우

장식업, 스포 마 스업, 신 고업, 신 잡지 고업, 안내   견본 포업, 

열차용 고면 임 업, 고업, 외 고업, 우편 고업, 우편에  고 포

업, 우편주 에  고업, 웹사이트상   고공간 임 업, 이동 를 이용  고

업, 인  라인통신망   통  고 포업, 인 상  고장소 임 공업, 인

 통  고 포업, 자 고  이용  고업, 자매체  인  통  고

업, 철도 고면 임 업, 컴퓨  트워크상  라인 고업, 고업, 통신매

체상  고시간 임 업, 행업, 보  상담업, 경리업, 경 회계업, 공인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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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, 사업, 업회계감사업, 리업, 사업, 상담업, 작 업, 

신고 차 행업, 자 업, 재 작 업, 컴퓨  회계업, 회계감사업, 회계

상담업, 회계업, 약  도매업, 약  소매업, 약  개업, 약  매 행업, 약  매알

업, 약품 매알 업, 경 행업, 경 지원업, 사진복사 임 업, 사진복사

업, 사진복 업, 가격 스업, 경  는 상업에   통계 보 공업, 경  

 분 업, 경 업, 구직  부업 보 공알 업, 업경   조직상담업, 업경

보조업, 업경 상담업, 업이 스 공업, 업 보 공업, 업조직상담

업, 뉴스 클리 업, 용가격분 업[원가분 업], 용가격평가업[원가평가업], 사업/상

업용 통계 보 공업, 사업경 자 업, 사업계획업, 사업 리업, 사업보고 작 업, 사

업연구업, 사업 보 공업, 사업조사업, 사업조사평가업, 사업평가업, 산업경 지원업, 

상업 는 산업경 보조업, 상업 는 산업경 지원업, 상업경 지원업, 상업 보 행

업, 상업 보 집업, 상업 보 공업, 상품  스업 라이 싱  상업  리업, 소

자를  상업 보 공  상담업(소 자 상담 ), 소 자연구조사업, 시장보고  

작   연구업, 시장분 업, 시장조사업, 아웃소싱 계획업(사업보조), 여 조사업, 인사

리를  검사업, 인사 리상담업, 인  통  상업 보 공업, 임시직 채용

행업, 재고 리업, 재고조사업, 인 사업상담업, 직업소개업, 직업알 업, 직원알

업, 채용   심리검사업, 취업 보 공업, 통계집계업, 인 상  보검색 행

업, 보  데이 베이스가공편집업, 보  컴퓨 데이 베이스구축업, 컴퓨 데이

베이스 리  가공편집업, 컴퓨 자료 검색업, 컴퓨  일 리업, 가구 도매업, 

가 /지갑 소매업, 가죽 개업, 건축용 목재/가공목재 매 행업, 건축용 리 매알

업, 겉 /외 {스포 용  복  외} 도매업, 천 /생  소매업, 낚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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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업, 담  매 행업, 담 가공 계 매알 업, 도자  도매업, 도장(塗裝) 계 

소매업, 마구/승마용구 개업, 구 매 행업, 가공 인조 지/ 라스틱 름{포

장용  외}  매알 업, 벽지 도매업, 변 / 데 소매업, 계 개업, 료 

매 행업, 사료 매알 업, 사진  도매업, 산업용 식 료가공 계 소매업,  구

매 행업, 재/인조 재 개업, 계 매 행업, 속 /스웨 /  매알 업, 

시계 구매 행업, 시 트/시 트 품 도매업, 식  소매업, 식  개업, 신  

매 행업, 악  구매 행업, 안경 매알 업, 구 도매업, 욕조/샤워  소매업, 리

가공 계 개업, 료 계 구 매 행업, 인쇄 계/ 본 계 매알 업, 인쇄잉크 

도매업, 인쇄 자/ 본재료/ 린   소매업, 자동 매 { 자식  외}  개업, 

자 거 매 행업, 향 상  매알 업, 연재료 도매업, 조명 구 

소매업, 통신  개업, / 이 /  매 행업, 재 계/목공 계 

매알 업, 주차 계 도매업, 죽재 소매업, 직  개업, /포 매 행업, 침구 매

알 업, 커 / 아 도매업, 타이어/튜  소매업, 펄 가공 계/ 지 계 개업, 복 

매 행업, 장품 매알 업, 송장작 업, 출입업 행업, 구매주  리처리업, 

복사업, 명 작 업,  주소( 명) 재 스업, 사   임 업, 사

용 계 임 업, 사 장 임 업, 사 처리업, 복 업, 속 업, 워드 싱  

타이 업, 워드 싱업, 사업, 업, 차트작 업, 타이 업, 경매 스업, 모직

평가업, 부재  가입자를  답 행업, 업, 삼림평가업, 신 구독

알 업, 연 인매니 업, 라인 경매 스업, 자동 매 임 업, 작업능 향상에  

가조언업, 출  구독알 업, 통신가입알 업, 후원자탐색업


